
 

 

 

 

 

 

 

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 

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

 

  



서문 

 

대한민국(이하 “한국” 이라 한다)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(이하 “아랍에미리트”라 

한다) 정부는,  

 

이하 개별적으로 “당사국”이라 하고 집합적으로 “양 당사국”이라 하며, 

 

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돈독한 경제적·정치적 유대관계를 인정하며, 자유무역지대의 창

설을 통하여 이러한 연계를 강화하여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확립할 것을 희망하고, 

 

「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」상 그들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기초할 것을 결

의하며, 

 

세계화와 기술적 진보로 인하여 역동적이고 급속히 변화하는 전 세계적 환경이 양 당사국에 

다양한 경제적·전략적 도전과제와 기회를 제시함을 의식하고, 

 

양국의 공동 관심사와 상호 이익을 위하여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와 확장을 통하여 

양국의 경제 및 무역 관계를 발전시키고 강화할 것을 결의하며, 

 

기술 협력을 증진하고 무역을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, 

 

자유무역지대의 설립이 양 당사국 간 경제 및 무역 관계의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보다 우호

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을 확신하며, 

 

양국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유익한 규칙의 제정과 양국 영역 간 무역 및 

투자에 대한 장벽의 축소 또는 철폐를 목표로 하고, 

 

이 협정이 창출한 기회에 참여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양국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소

상공인·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지할 것을 결의하며,  

 

무역과 투자의 추가적인 확대를 지지하는 사업 계획을 위하여 명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

한 법적·상업적 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, 



 

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할 것과 양국 경제의 분야에서 그리고 그 

분야들 간에 강한 유대관계를 증진할 것을 희망하며, 

 

규제를 위한 양국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고, 입법 및 규제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양 당

사국의 유연성을 보전하고 정당한 공공 복지 목적을 보호할 것을 결의하며, 

 

위의 내용을 추구하면서, 다음 협정(이하 “이 협정”이라 한다)의 체결에 합의하였다. 




